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(3공구)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7.08.07 (월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함창록,정달영
 

 

 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1정거장 및 110E환기구의 위험물보관소는

유출방지시설(부직포, 모래)을 보완 요함.

 - 111정거장의 폐유보관소는 물질안전보건자

료(GHS-MSDS)를 보관품에 맞도록 게시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0E환기구의 가스대차가 차양막이 설치되

어 있으나 가스통의 직사광선을 막기에 부족하

니, 가스통 표면온도가 40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

하기 바람.

 - 110E환기구의 가스대차 고정상태가 미비하

니 보완 요함.

 - 111정거장 출입구옆 소화기 압력이 손실되었



으니 보완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(가

스등의 용기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1정거장 자재창고는 확산소화기가 미설치

되었으니 설치요하며, 설치된 확산소화기는 일

반소화기와 같이 정기적인 점검을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41(가설 사무실, 창

고)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0E 환기구의 입구는 건설기계작업이 상시

발생하는 곳으로 화약고 옆을 통하여 통행하도

록 일부 열려 있는 난간은 건설기계 뒤쪽으로 작

업자가 통행하도록 만들어 협착 등 재해발생의

위험이 높으니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0E 환기구에서 작업중인 굴삭기의 전면유

리가 파손되었으니 교체 요함.

 - 굴삭기 후면 반사지(반사판) 미부착되었으니

부착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1 정거장의 굴삭기 브레카 연결핀은 전용철

물을 사용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

○ 기계기구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1 정거장의 콘크리트 커터기 체인부분 보호

덮개를 설치하기 바람.

 - 111 정거장 배치플랜트의 모터부분은 조작하

는 방향에서 체인이 노출되어 있으니 보호조치

가 필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

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1 정거장 슬링벨트 몸체부분은 두께방향으

로 손상이 발생되었으니 조치 요함.

 - 110E환기구 슬링벨트, 와이어로프 등은 지반

에 묻히도록 관리되고 있으니 관리지침을 마련

하고 그에 따라 관리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30(와이어로프), 공

통-031(벨트슬링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0E환기구 흙막이가시설의 소단부는 추락

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

있으니 보완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조치)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0E환기구 띠장 및 설치중인 통로 위에 안전

대 고정시설이 미설치되어 용접 등의 작업시 추

락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작업전 안전시설

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조치)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 계측보고서에서 망실된 변형률계는 이전값을

기준으로 값의 변화를 알수 있도록 보완 요함.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 굴착단계(계산서 약 4~6mm)에 비하여 변위

량(계측보고서 7.4mm ~ 11.1mm)이 과대하고

, 나뚜루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의 값이 한계

값에 접근했다가 줄어드는 등 관리에 주의를 기

울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계측보고서 관리

시 주의 요함.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 111정거장의 폐아스콘 적재장소는 주위에 우

수유입 방지조치가 미흡하니 보완 요함.


